
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

P46

날개내용: 페이지 이동

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이하여 
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
여~~~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
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
당하다. 

날개내용: P342 각주로 이동

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이하여 
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
여~~~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정
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
당하다. 

P89
날개내용: 해설
(10만원×30일) × 0.5 × 30H × 
(1-30%) = 2,700만원

날개내용: 해설
(10만원×30일) × 0.5 × 30H × 
(1-40%) = 2,700만원

P112 중간 부분 주요면책사항
㉦ 가연성 드라이, 샴푸의 사용~

, 삭제
㉦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~

P138 박스: 민법 제14조 박스: 약관 제14조
 ▶ 법 내용이 아님 약관의 규정임

P200 두 개의 박스 모두: 민법 두 개의 박스 모두: 상법
P231 각주 37) 사용자가가 사용자가
P274 부상: 300만원(1급) 부상: 3,000만원(1급)

P297

자녀(1):16,666만원×2/5≓6,666만
원×(1-40%)≓4,573만원
㉡ 소계: 4,573만원
④ 합계: 9,573만원<한도1억
⑤ 지급금액: 9,573만원

자녀(1):16,666만원×2/5≓6,666만
원×(1-40%)≓4,000만원
㉡ 소계: 4,000만원
④ 합계: 9,000만원<한도1억
⑤ 지급금액: 9,000만원

P292
6번 문제 상단
Ⅳ. 보험자보상책임
 2) 요양보호사책임: 380만원

Ⅳ. 보험자보상책임
 2) 요양보호사책임: 370만원

P293 8번 문제 박스: 원을 일로 수정
근기법:350원/270원/200원/140원 근기법:350일/270일/200일/140일

P296 출제 당시 지문에 치료비 100만원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교재 또한 따
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

P341 3) 정신적 손해
 1억 × (6/10×30%) = 8,200만원

3) 정신적 손해
 1억 × (1-6/10×30%) = 8,200만
원

P346
피해자 승객 김OO
치료비: 1,000만원 삽입
상실수의

피해자 승객 김OO
치료비: 1,000만원 
상실수익

P356 박스 하단 부등호표시: < 한도 5억원

<2023년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이론과 실무 최종 정오표>



부등호표시: > 한도 5억원

P357

지문을 매끄럽게 수정하겠습니다.
문제: 노동능력상실율 20% 삭제
문구 삽입: 
[C의 손해액]
* 손해액은 이미 노동능력상실율이 적용된 금액이며 피해자의 과실만 
별도로 적용하여 산정하시오.

P360 [보험금산정기초사항]
장례비: 500만원 삽입 장례비: 500만원 삽입

P366 [보험금산정기초사항]
치료비: 500만원 삽입 치료비: 500만원 삽입

* 교재 오타 정정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uoobee88님, sorltmznf님 감사드립니다.

P274 1)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부상: 3000만으로 수정

P297 자녀(1):  4000만원
              합계: 9000만원으로 수정
P341 위자료 공식 1- 추가


